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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� 한국가족상담협회� 가족상담전문가,� 한국부부상담학회� 부부상담전문가,� 한국내면아이상담학회� 내면아

이상담전문가� 자격취득자는� (사)한국가족상담협회� 자격규정� 제18조� /� 한국부부상담학회� 자격규정� 제16조� /�

한국내면아이상담학회�자격규정�제16조의�개정된�다음의�조항에�의거�자격유지를�이행해야�한다.

� [자격규정�제18조� 2항(가족상담전문가�자격�유지)� 개정의�건]� �

� ※� 개정� 사유:� 회원의�자격유지�여건�확대� 및� 전문성�신장

[자격규정�제16조� 2항(부부상담전문가�자격�유지)� 개정의�건]� �

� ※� 개정� 사유:� 회원의�자격유지�여건�확대� 및� 전문성�신장

[자격규정�제16조� 2항(내면아이상담전문가�자격�유지)� 개정의�건]� �

� ※� 개정� 사유:� 회원의�자격유지�여건�확대� 및� 전문성�신장

▶�상담�윤리강령�개정의�건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[시행일:2021년� 1월� 9일]

상담사는� 코로나로� 인한� 비대면� 화상상담에서� (사)한국가족상담협회� 상담� 윤리강령� 제1장� 내담자에� 대한� 책

임과�제2장�비밀보호�관련�다음의�조항을�준수해야�한다.

[상담� 윤리강령�제1장:� 내담자에�대한�책임에�대한�조항� 추가의�건]� �

[상담� 윤리강령�제2장:� 비밀보호에�대한�조항� 추가의�건]� �

� � �

제14조 상담사는 비대면 화상상담을 실시하는 경우, 내담자의 사적인 공간과 타인이 공개되지 않도록, 사전

에 보호조치 사항을 내담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얻어 전자서명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.

제7조 상담사는 비대면 화상상담에 따른, 상담관련 문서(상담동의서, 초기면접지, 녹음 및 녹화 동의서)에 대

한 전송, 보관, 폐기에 대해 협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내담자에게 사전에 문서 비밀보호 사항을 충분히 알리

고 동의를 얻어 전자서명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. 

(현행) 연1회 이상 협회가 주관하는 상담사례발표회 

또는 학술발표회에 참여한다.

(변경) 연1회 이상 협회가 주관하는 상담사례발표(학

술발표회) 또는 연2회 이상 전국가족상담센터협의회

가 주관하는 상담사례발표에 참여한다.

(현행) 연1회 이상 협회가 주관하는 상담사례발표회 

또는 학술발표회에 참여한다.

(변경) 연1회 이상 협회가 주관하는 상담사례발표(학

술발표회) 또는 연2회 이상 전국가족상담센터협의회

가 주관하는 상담사례발표에 참여한다.

(현행) 연1회 이상 협회가 주관하는 상담사례발표회 

또는 학술발표회에 참여한다.

(변경) 연1회 이상 협회가 주관하는 상담사례발표(학

술발표회) 또는 연2회 이상 전국가족상담센터협의회

가 주관하는 상담사례발표에 참여한다.


